


김해시 고시 제2015-22호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  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

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같은 

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5년 2월 13일

                김    해    시    장

1. 제한지역

2. 제한사유

  가. 어방․부원동 일원은 지난 2013년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개

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

라, 

  나. 대상지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도시개발구역(개발

계획) 재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계획수립 완료시까지 개발

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․관리하고자 함.

3. 제한대상 행위

  가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

  나.「주택법」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

  다.「건축법」제11조,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․신고

  라. 단,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이전에 적법하게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

부지 안에서의 개축, 재축 및 용도변경 행위는 허용 

4. 제한기간 : 고시일로부터 3년간

5. 관계도면 : 실음생략(김해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☏055-330-3596)



김해시고시 제2015-24호

김해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

변경협의(인가) 고시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5년  2월  13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  해  시  장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당초 : 상단, 변경 : 하단)  

일련

번호

소 재 지

지번 지목

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

비고
시,군 읍,면 동,리

공부상면적 

(㎡)
편입면적 (㎡) 성명 주소 성명 주소

권리의종류

및내용

1
김해 대동 예안 1099 답 975 643 국

김해 대동 예안 1099-1 답 650 650 국

2
김해 대동 예안 1296-6 구 104,898 223 국

김해 대동 예안 1296-19 구 211 211 국

3
김해 대동 예안 산13 임 496 5 국

김해 대동 예안 산13-1 임 6 6 국

4
김해 대동 예안 산14-6 임 3,387 886 국

김해 대동 예안 산14-7 임 912 912 국

5

김해 대동 예안 산25-1 임 2,275 33 국

김해 대동 예안 산25-3 임 8 8 국

김해 대동 예안 산25-4 임 3 3 국

합계 5필지 112,031 1,790 국

합계 6필지 1,790 1,790 국









시설명
도시계획결정 금회시행

비  고
길이(m) 폭원(m) 길이(m) 폭원(m)

중로2-22 465.0 15.0 241.6 15.0

김 해 도 시 계 획 시 설 (도 로 :중 2-22호 선 )사 업

공사완료 공고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김 해 도 시 계 획 시 설 (수 질 오 염 방 지 시 설 )사 업

공사완료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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